
◇ 감염성폐기물의 발생기관을 확대(10개 분야 → 15개 분야)하고, 

처리업체에 대한 시설장비기준도 대폭 강화

◇ 200㎏/hr 미만 기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마련하여 

모든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관리기반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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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    분
발생기관
(개소)

월 발생량(㎏)
전용용기

사  용 미사용

계 655 33,200 221 434

교도소구치소소년원 
의무실

55 12,908 55 -

기업체 의무실 472 11,346 98 374

군부대 의무실
(사단급 이상)

78 4,555 46 32

노인의료복지시설
(노인전문 요양시설)

48 151 20 28

태반재활용신고 사업장 2 4,240 2 -

      주) 환경부 주관 법무부, 보건복지부, 국방부, 각 시도 대상 조사결과(20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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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다이옥신
(ng-TEQ/
N㎥)

일산화탄소
(㎎/ℓ)

염화수소
(㎎/ℓ)

황산화물
(㎎/ℓ)

질소산화물
(㎎/ℓ)

 먼  지
(㎎/S㎥)

카드뮴
화합물
(㎎/ℓ)

시간당
2톤 이상

1   50 30 30  80 30 0.02

시간당
2톤 미만

5  200 40 70 150 80 0.1

구  분 계 200㎏/hr 미만 200kg/hr 이상

시설수(개소수) 5,609 (100%) 5,342 (95.2%) 267 (4.8%)

소각량(천톤/년) 4,233 (100%) 279 (6.6%) 3,954 (93.4%)



- 4 -

(단위 : ng-TEQ/N㎥)

구      분
신설

시설

기존 시설

2005년
12월31일 까지

2006년
 1월1일 이후

시간당 처리능력

200kg 미만 25kg 이상
5 - 10


